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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살인 ․ 강도 등 강력범죄의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범죄자가 범행 당

시 음주 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야시간에 이러한 주취자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무가 마비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이 현재 우리 경찰의 현 실태이다.1) 

경찰청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찰지구대 업무 가운데 

주취자 처리 업무 비중이 26.6%에 이르며, 이 때문에 연간 500억원 가량

의 인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한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한 건의 일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은 10-20

분 정도이며, 범죄 관련 업무처리 시간도 보통 1시간이 넘지 않는다. 그

러나 주취자와 관련된 업무 처리는 1-2시간이 소요됨으로 이로 인한 경

찰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의 55%가 

주취자로 인해 발생한다.

이처럼 주취자로 인한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그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주취

자에 대하여 관대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취자에 대한 관

1)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12월 17일 보고서『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경

찰의 주취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지난 

5년간(2004~2008)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연평균 1만 4천 건이고, 2008년도는 

약 2만 5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기준 범죄자 10명 중 2명이 주취상태의 범

죄자였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10명 중 6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 방화범은 10명 중 5명, 살인범은 10명 중 4명, 강간범은 10명 중 3명이 

주취상태의 범죄자였다고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0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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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위기 속에 사회적 ․ 경제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굉장히 커

지고 있다.2) 

현재 국내 전체범죄는 감소추세임에도 주취상태 범죄는 연 5%이상 증

가하고 있으며, 강 ․ 폭력사범의 38%, 공무방해사범의 52%가 주취상태에

서 일어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14조 5

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적 ․ 제도적 대

응장치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주취소란자에 대한 현

행법은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되어 10만원의 범칙금이 전

부이다. 이처럼 집행되는 벌칙이 가벼워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가 양산되

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더욱이 경범죄처벌법 이외에는 주취소란

자를 제지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여 특별히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전까

지는 주취소란자를 제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내의 주취소란자 해결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반

하여 해외 선진국들은 주취자들의 소란과 폭력 등을 범죄로 규정하여 엄

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취소란자에 대하여 가죽끈, 수갑 등 일반 경

찰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벌금 또한 500-1,000달러로 강하게 집행하

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유치시설을 구비한 주취자 운반용 밴차량을 

구비하고 장구사용 또한 가능하다. 벌금은 1,000파운드(약 190만원)로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갑 및 보호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벌금은 1만엔으

로 집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자살 및 자해의 우려시에는 수갑사

용이 가능하며, 벌금도 5 - 1,000유로(한화 8,200원-164만원)로 집행하

2) 2006년 음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은 14조 9,352억원이며, GDP의 2.86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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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해 및 범죄위험시 수갑이나 족쇄의 장구를 

사용하여 주취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사회문화는 주취자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과 적절한 조

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다양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주취자 관련 법률 제정에 대다수의 국

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7년도에 주취자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주취자 보호법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들은 이 법이 주취자의 인권침해라고 하면서 입법을 반대하였다. 결국 

주취자의 인권은 있고, 밤새도록 시달리는 경찰관과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인권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주취자가 경찰관서 등에서의 소란과 난동, 폭력행사로 인하여 경찰은 경

찰력의 낭비, 공권력의 무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이로 인한 상처와 불편,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3) 

따라서 주취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효적

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조치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취지이며, 경찰의 

주취자에 대한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경찰에 의한 주취

자의 보호 및 관리방식, 법적인 대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3) 경찰청이 2004년 6월 한 달간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한 “전국 주취자 처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당시, 전국 순찰지구대 866개소),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

한 총 사건수 152,550건 중 주취자 처리 사건수는 21.0%에 해당하는 32,103건으로서, 1개 지

구대당 월 평균 37건의 주취자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력의 낭비가 심각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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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최근 우리사회의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에

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며, 또한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로 인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개인

적, 사회적 폐해와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제기에 의하여 경찰은 주취자의 보호업무를 주민

의 복지증진과 질서유지 차원에 입각하여 구호를 요하는 주취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주취소란자에 대한 효율적인 제지를 통해 주취자의 인

권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관의 술에 취해 소란을 피

우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제지, 격리 등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에 있어

서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의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본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

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로서 우선 주취자 및 

주취자 보호조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취자의 유

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주취자의 유형을 크게 단순 주취자와 주취 소란

자를 구별하고, 비생활과 생활 방해형 주취자, 일회성과 상습성 주취자 

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취자의 유형별 범죄 실태와 경찰의 주취

자 보호 실태를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주취자 보호에 대한 법적은 근거

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시작으로 하여 경범죄처벌법, 정신보건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고, 헌법상 영장주의와 주취자 보호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선진 각국 특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과 홍콩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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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는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

을 위해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인 방향이 어떠했으며, 여기서 입법적인 부분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적인 조사 ․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 외 문헌 자료와 주

취자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더불어 경찰 ․ 검찰 ․ 법원, 국회 등 관련 

민관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형사법적 관련 논문 등 선

행된 연구 문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무상의 사례

는 경찰과 검찰기관의 수사 사례를 참조하고, 다양한 관련 유관기관의 

인터넷 자료와 국회의 입법적인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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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취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주취자(酒醉者) 및 보호조치의 개념

1. 주취자(酒醉者)

주취자라 함은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

서 주취상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

다.4) 현행「도로교통법」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

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주취상태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5)제5조에 규정되어 있

는 보호대상에서의 주취자라 함은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

다.6) 더불어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

는 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기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주취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하혜영 ․ 유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12, 3면.

5) 2000. 11. 24  경찰청훈령 제338호.

6) 이외에도 서재관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주취자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

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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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조치 

일반적으로 보호조치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

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보호조치는 

예방적 이유에 의한 경찰의 자유박탈이라 할 수 있다.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서 주취자를 보호하고자 보호조치를 규정하

고 있는데, “보호조치”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중에 발견한 정신착

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미아 ․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보호가 요

구되는 상태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8) 또는 공공구호기관9)

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하는 조치를 말

한다.10)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24시간 이내라도 보호의 요건이 없게 된 경우

에는 그 시점 이후는 보호를 계속할 수 없다.

일본 판례는 만취상태를 벗어난 후에 있어 보호의 계속은 필요 이상의 

신체의 구속으로 위법하고,11) 또한 피보호자의 상태에서 보아 가족 등

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으로부터 24시간 

7) 박균성 ․ 김재광,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0, 694면.

8)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병원, 한의원, 조산소 등 응급조치로 생명 ․ 신체의 구조를 행할 수 

있는 공․사기관을 말한다.

9) 공공구호기관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아동보호소, 부녀보호소, 양로원 등의 

일체의 사회보장시설을 말한다.

10)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등)에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

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

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

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大阪地判, 平成 5. 7. 12, 判時 1478號, 14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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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한도에서 친족 등의 면회 ․ 인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

고 있다.12)

이러한 보호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하에 행해져야 한다. 보호조

치의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

다.13) 따라서 합리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독단에 의한 강제조치

는 위법하다 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발동 요건에 있어서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에 

대한 합리적 판단,’‘응급의 구호가 필요하다는 상당한 믿음’ 등에 따

른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의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조치의 

판단에 있어서는 경찰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

나 행정상 즉시강제인 보호조치는 그 성질상 ①행정상 장해가 목전에 급

박하고(급박성의 원칙), ②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며

(보충성의 원칙), ③급박성과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실력행사

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비례성의 원칙)는 요건 내지 한계를 준

수하여야 한다.14)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현장 경찰관의 완전한 자유

재량이라고는 볼 수 없고, 권한 행사의 합리성 충족이라는 요건의 제한

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15) 판례도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

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6)

12) 福岡地判, 平成 56. 11. 20, 判夕 460號, 123面.

13) 일본 판례에서 폭언을 하고 침을 뱉은 행위 등을 한 만취자의 양발에 수갑을 채워 제압한 행

위는 적법한다고 판결하였다. 岡山地判, 平成 6. 4. 21, 判時 127號, 95面.

14) 김동희, 행정법Ⅱ(제7판), 박영사, 2001, 207면.

15) 조 국,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5

면.

1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

적으로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

적 상황하에서 경찰관에게 그러한 조치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사

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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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은 보호조치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적법절차 조항을 두고 있는데, 즉, 동법 제4조 제4항에서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

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

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제2절 주취자의 유형 분류

주취자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먼저 주취자를 타

인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주취자

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생활방해형 주취자, 비생활방

해형 주취자, 상습적으로 반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습형 주취자, 일회

성 주취자, 보호조치를 계속적으로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적 요보호

주취자, 일시적 요보호주취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8) 이하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주취자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상법상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

임을 부담한다.

17) 대법원 판례 1994. 3. 11, 93도968.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인하

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라 함은 민법규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지는데, 가족, 친지는 민법상의 가

(家)의 소속 구성원 및 인척 등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연고자란 본인과 사회적 ․ 심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자(예, 내연의 처 등)를 말한다.

18) 심희기, 치안현장에서의 법질서 침해실태와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2004. 9, 26-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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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주취자와 주취 소란자

 먼저 주취자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자로 단순히 음

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사람인 주취자를 말한다. 반면 주취 소란자는 행

위의 특성에 따라서 ‘무질서형 주취소란자’와‘범죄형 주취소란자’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전자인 ‘무질서형 주취소란자’

는 음주 후 고성방가나 방뇨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단순한 불쾌감

을 초래하는 경우로 이들은 비록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무질서를 초래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해악성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인‘범죄형 주취소란자’는 무질

서 수준의 비행을 넘어서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고, 또는 타

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경우, 대리운

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

사하는 등이 전형적인 범죄형 주취소란자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19)

2. 비생활방해형 주취자와 생활방해형 주취자

술에 취하였지만 타인에게 눈에 띠는 해악을 가하지 아니하여 지역사

회의 주민생활에 큰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부류가 ‘비생활방해형 주취

자’이고, 타인에게 눈에 띠는 해악을 가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에 방

해를 주는 부류가 ‘생활방해형 주취자이다. 

19) 하혜영 외1, 앞의 논문,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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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생활방해형 주취자

비생활방해형 주취자는 주취상태로 인하여 경찰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

이고 주취상태가 해소되면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자를 말한다.20) 

그러므로 비생활방해형 주취자가 발생한 경우에 외근 경찰관이 하여야 

할 역할은 주취자의 안전을 도모한 후 신속하게 가족 등 관계인에게 인

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다. 보호할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주취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까

지 경찰관이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보호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주취자를 인계하는 활동이 경

찰관의 역할이다.

비생활방해형 주취자는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기는 하지만

생활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외근경찰관들이 이들에 대한 임

시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도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크게 불만을 토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생활방해형 주취자 역시 주취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취상태가 해결되어 정상인이 되면 선량한 시민이라

는 점에서 경찰은 보호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21)

나. 생활방해형 주취자

생활방해형 주취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술에 취하여 보행하면서 타인에

게 시비를 걸거나 시비를 당한 시민에 이끌려 순찰지구대에 들어오거나,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목적지를 대지 아니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

20) 중앙경찰학교, 주취자 처리 매뉴얼, 2002, 8면.

21) 김성철, 주취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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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거나,22)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하차를 거부하여 택시기사에

게 이끌려 지구대에 들어오는 주취자가 생활방해형 주취자이다. 주취자

가 자신의 건강보호보다 주민생활과 제지하는 경찰관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취자의 생활방해행위․공무집행방해행위의 제지와 억제가 필요

하다. 여기에서 제지와 억제란 주취자가 더 이상 타인의 생활을 방해 하

지 못하도록 하거나 주취자가 맹목적인 저항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

록 하려는 목적의 순수한 소극적 제지행위를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제지조치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정지질문’

보다는 강한 조치이지만 체포나 구속과 같은 조치보다는 약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취행위에 대하여 당장 어떤 제재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근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과 외근경찰관이 주취자가 술에서 깨

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

준이다. 이러한 생활방해형 주취자들은 지역사회의 주민생활에 큰 방해

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들에 대하여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주취자가 형사

범죄를 범하기 전에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의 음주소란행위 즉,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

22) 서울 마천파출소에는 하루평균 7-8명의 주취자가 택시비 시비, 노상난동, 주민신고 등으로 

들어와 1달에 5명 정도는 모욕죄(경찰관에 대한 장시간 욕설과 폭언)와 공무집행방해죄(경찰

관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로 발전되어 형사입건 되고 있다. 노컷뉴스, 2010. 5. 18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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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범죄위반으로 10만원 이하

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어 생활방해형 주취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23) 

이처럼 경찰이 생활방해형 주취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공권

력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의 추락은 결국 그 피해가 시민에게 다

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취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그 법적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24)

3. 일회성 주취자와 상습형 주취자

주취행위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서 일회성 주취자와 상습성 주취자로 

나눌 수 있는데,25) 주취자의 소란행위가 일회적인 경우에는 일회성 주

취자,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주취자를 상습형 주취자(persistent drunkenness)

라 한다.

보통 주취자는 방어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으므로 범죄의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 그래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일회성 주취자에게 경찰이 안정회

복과 귀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반해 상습

형 주취자의 경우는 생활방해와 반사회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재발

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밀하고 계산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습적인 주취자이기는 하지만 생활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주

취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들도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23) 崔宰晩, 公權力 確立과 酒醉者 問題에 關에 관한 硏究, 韓世大學校 碩士學位論文, 2004. 12, 

6면

24) 김성철, 앞의 논문, 7-8면.

25) 하혜영 외1, 앞의 논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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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에 경찰력이 거듭 소모되도록 방치하면 치안인력이 낭비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범죄자의 검거와 범죄 예방에 집중되어야 할 

다수의 경찰력이 주취자 보호에 투입됨으로써 경찰력이 비효율적으로 운

용된다. 따라서 상습적이지만 비생활방해형 주취자에게는 본인과 지역사

회를 위해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26) 

제3절 주취자의 유형별 범죄 실태

2009년 10월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

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까지 경기도내 6만9

천931건의 5대 강력범죄 중 35.9%인 2만5천137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서울의 35.9% 주취범죄 비중

과 똑같은 수치로, 특히 방화의 경우 212건 중 무려 54%인 116건, 살인

도 224건 중 44%인 99건이 주취상태의 범죄였다.

다음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경범죄처

벌법」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음주소란으로 단속된 건수가 연평균 

14,000건이 발생하여 전체 범죄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8년

도는 약 25,000건으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경찰의 단속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도 전체 「경범죄처벌법」위반 건이 전년 도에 103.401

건에서 307,912건으로 197.8% 증가하고, 음주소란 등 위반건 이 2007년

도에 11,731건에서 2008년도 25,629건으로 약 121%가 증가하였음을 보

여주고 있다. 

26) 崔宰晩, 公權力 確立과 酒醉者 問題에 關에 관한 硏究, 韓世大學校 碩士學位論文, 2004. 12, 

8면; 김성철, 앞의 논문, 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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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8년간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현황】27)

(단위: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경범죄 위반건수 117,236 141,502 90,063 103,401 307,912

음주소란등

(경범죄 25호)

건수(건) 11,648 11,614 10,597 11,731 25,629

비율(%) 9.9% 8.2% 11.0% 11.3% 8.3%

주1): 경범죄위반건수는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심청구건수’를 합친 수치임.

주2): 비율(%) ＝ (음주소란 위반건수/전체 경범죄 위반건수)× 100

2009년도 검찰청의 「2009 범죄분석(Analytical Report on Crimes)」

에 의하면, 2008년도 총 범죄자는 1,179,445명으로 이중 남자가 

962.658명(81.6%)이고, 여자가 216.78명(18.4%)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210,679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에서 약 

17.9%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190.764명으로 16.2%를 

차지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19,915명으로 1.7%를 차지하여 주취상태에

서의 범죄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월등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28)

좀 더 구체적으로 「2009 범죄분석」29)에 의해 범죄유형별 주취상태

의 범죄자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산범죄

27) 경찰청, 2009, 내부자료 참조.

28)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Analytical Report on Crimes), 통권 제142호, 대검찰청, 2009, 

326-327면 참조.

29)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Analytical Report on Crimes), 326-3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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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는 총  

390,826명(남: 311,416명 79.7%, 여: 79,410명 20.3%)으로 이 중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28,895명으로 7.4%(남: 27,031명 6.9%, 

여: 1,864명 0.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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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범죄 중 손괴죄의 경우는 총 32,552명에서 50%가 넘는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Analytical Report o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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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명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90% 이상은 남자에 의

해 범죄가 발생하였다.

2. 강력범죄

강력범죄를 살인,30) 강도,31) 방화,32) 강간 등의 흉악범죄와 폭행, 상

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 

및 활동),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폭력범죄로 구별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인 흉악범죄는 총 18,961명으로 남자에 의한 범행자가 18,234명

으로 9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주취상태로 범행을 행한 범죄자는 

5,655명으로 그 중 강간죄의 경우는 4,07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범죄분석에 의하면, 강간죄는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발생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33)

후자인 폭력범죄는 총 401,691명으로 이중 82.9%인 333.185명이 남자

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폭력범죄의 대부분은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주취상태로 

범행을 행한 범죄자는 136,003(33.9%)명으로 특히, 주취로 인한 폭행죄

(36,839명), 상해죄(54,001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30) 살인범은 전체 909명으로 이중에서 333명인 36.6%가 주취상태의 범죄자로 조사되었다.

31) 강도범은 전체 3,737명으로 이중에서 559명이 주취상태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방화범의 경우는 1,413명이고, 이중에서 687명인 약 48.6%의 방화범이 범죄 당시에 주취상태

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는 아동 성폭행이 2010년 6월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8살의 여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 당한 ‘김수철’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수철은 범행 과정

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아동 성폭행 및 강간

행위도 주취중에 발생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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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8명)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풍속범죄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음란행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등의 풍속

범죄의 경우는 총 44,994명(남: 35,914명 79.8%, 여: 9,080명 20.2%)으

로 풍속범죄의 대부분은 간통죄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이중 주취상태로 범행을 행한 범죄자는 2,025명으로 특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1,855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도박행

위의 경우는 주취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4. 기타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 등)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 교통방해, 무고, 도주와 범인

은닉, 신용업무에 관한 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기타 범죄의 경우에서는 

총 77,675명(남: 62,693명 80.7%, 여: 14,982명 19.3%)으로 그중 공무

집행방해죄가 18,801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주취상태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범죄자는 11,474

명(남: 10,835명, 여: 639명)으로 약 61%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은 남

자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최근 4년간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발생 추이를 대검찰청에서 발행

한 범죄분석 통계 분석해보면, 공무집행방해범의 경우 그 발생 비율이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도 기준 공무집행방해범 중에서 

주취상태의 범죄자 비율은 52.6%인데 비추어 2006년도는 53.1%,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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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60.8%, 2008년도는 61.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4)

제4절 경찰의 주취자 보호 실태

1. 지구대 및 파출소의 주취자 처리 실태

현재 일선 경찰관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주취자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바쁜 시간에 인력과 시간 등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35) 예를 들면 보통 주취자 처리에 드는 시

간이 2-3시간 정도로 소요되며,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 파출소, 치안

센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주취자 처리사건이 있는 경우도 많

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본연의 임무인 순찰과 범죄예방 및 주

민 봉사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36) 

2008년 8월 2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

정안에 의한 경찰청 주취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단순주취자는 약 

48.1%, 주취소란자는 약 45.4%이며, 주취자에 대한 통고처분, 즉심청

구, 형사입건 하는 비율은 약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훈방하거나 경찰

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34) 하혜영 외1, 앞의 논문, 5-6면 참조.

35) 경찰청은 2004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최일선 경찰관서인 전국의 지구대 866개소 및 

치안센터 등 2,079개소를 합쳐 총 2,945개소에서 처리한 주취자를 살펴보면 총 152,550건 중 

주취자 처리건수는 32,103건으로 2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취자에 대한 처리 

결과는 훈방이 61.5%인 19,75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불구속으로 형사입건을 한 것으로 

25.0%인 8,020건이다. 통고처분이 6.5%인 2,101건이고, 도주 등으로 미처리가 4.4%인 1,428건

이며, 즉심회부가 2.2%인 698건이고, 구속 상태로 형사입건한 것이 0.4%인 129건으로 밝혀졌

다. 따라서 지구대의 경찰력이 처리하는 사건들 중에서 일반사건 처리건수가 79%이고 주취자 

처리건수가 21%로 나타나 치안일선에서 주취자 처리에 상당한 경찰력이 사용되고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6) 김성철, 앞의 논문, 57면; 이호용,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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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Ⅳ)의 주취자 처리 

결과에서도 61.5%가 훈방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경찰관들이 주취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으나 주취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

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구대 업무 가운데 주

취자 처리 업무 비중이 26.6%라고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연간 500억원 

가량의 경찰인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찰력 손실은 

순찰 등 민생치안에 공백을 주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다.37) 

더구나 최근 2009년 4월 21일에 있었던 전라남도 목포의 한 지구대에

서 자해를 시도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에 수건을 물

린 뒤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

다.38) 경찰관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과잉대응으로 빚어진 

사건이다.39) 이러한 최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주취자 

37) 2009년 1-5월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상습 주취자 처리업무는 54,925건으로 하루 평균 

364건이라고 한다.

38) 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09. 4. 주거지 부근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여

주인을 폭행하다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경찰관 한명이 피해자의 자해를 방지하지 위하여 A4 복사용지 3장을 구겨 피해자의 입에 넣으

려고 시도하였다가 포기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 또 다시 소란을 피웠다. 경

찰관 한명이 피해자가 혀를 내미는 등의 행위를 하자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화장실

에 있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며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들어 순찰차에 태웠다. 그 후 뒷좌석에 태운 피해자에게

서 배변 등의 냄새가 나는 등의 이상징후가 나타나자, 경찰관들은 119에 구조신청을 하고 도

착한 119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를 인근병원에 호송하였다. 인근병원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 상태는 사색이었고,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망의 판단기준인 동

공반사가 없었다. 또한 외형적으로 피해자가 혀를 깨문 흔적이나 구강 내의 특별한 상처도 없

었으며 여러 가지 검사결과 그 밖의 특이한 소견도 없었다. 피해자가 인근병원에 후송된 이후 

담당의사가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결국 2009. 5. 2. 

새벽에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피해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

혀졌다. 이 사례는 2009. 5. 14 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요약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2009년 6월 15일, 제7권 제3호, 374 ~ 391면 참조. 

39) 주취자 관찰 판단의 기준(경찰청, 주취자 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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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2. 현재의 주취자 안정실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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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서 ‘술 취한 상태로 인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 사항처럼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

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

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경찰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구대 및 치

안센터 등에서 주취자의 보호조치가 어렵고 주거가 불분명한 취객들을 

각종 범죄사고 및 범죄의 표적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54개 경

찰서에 ‘주취자안정실’을 설치하였다.40) 

하지만, 2003년에는 87개, 2005년에는 65개, 2007년에는 40개, 2009

년에는 23개로 주취자안정실이 점점 감소되었다. 이는 주취자 보호과정

에서 불법적인 신체 구금 시비와 이로 인한 소송의 분쟁 등을 일선 경찰

관들이 꺼려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며, 더

불어 경찰이 주취자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하여 최근에는 주취자안정실 이용실적이 미미한 채 

처음 도입목적의 기능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2010년에 들어와서는 주취자 안정실이 유명무

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니 주취자안정실 운영실적 또한 초창기인 2001

년도에는 5,0784명이었던 것이 2003년 1,452명, 2005년 572명, 2007년 

203명, 2009년 92명으로 운영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 제기한 것 처럼 주취자 안정실의 감소로 인하여 

40)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2000. 11. 24 경찰청 훈령으로 「주취자 안

정실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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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이 감소한 경우와 주취자 안정실에 보호해야 할 주취자를 지구

대 자체에서 보호하고 훈방하였기 때문에 경찰서에 인계를 하지 않은 경

우도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7대 중대 법규위

반 교통사고 증감률 중 주취 ․ 음주사고를 그 예로 들면 2008년 대비 

7.9%가 증가하였다41)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와 주취문제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주취자안정실 감소와 운영실적의 본질적인 감소

는 주취자 보호에 대한 법적인 근거 및 시설, 유관기관의 협조부족이 근

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한 예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경찰관의 판단

에 의해 주취자안정실에서 보호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생

명이나 신체에 대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응급구호

나 의학적 진료가 요구되는 주취자를 경찰서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

는 것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만 

구축차원에서의 주취자 보호라는 공적 사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

지’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게만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그 설득

력을 찾기가 어렵다.42)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

다.

3.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

OECD의 ‘헬스 데이터(Health Data) 2009’ 자료를 의하면, 지난 

41) 문화일보, 2010. 4. 8일자.

42) 조 국,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27면; 이성용, 주취자 처우 절차의 법적문제와 합리적 해결방안, 한국경찰학법학회 제32차 학

술회의, 2009,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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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순수 알코올 소비

량은 8.0ℓ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연평균 술 소비량이 

8ℓ 이상이면 인간 수명과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하

고 있다.

국내에서 2006년도 한해 동안 우리 국민 성인 1인당 소주는 72.42병,

맥주는 79.79병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는 1인당 1.71병으로 

집계되었고, 2007년 한해 동안 우리 국민 성인 한 사람당 360ml 소주 

72병, 500ml 맥주 107병, 500ml 위스키 1.8병, 500ml 와인 2병씩을 소

비했다고 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소주는 해마다 평균적으로 1인당 

70병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 소비량으로 인하여 매년 주취자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

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범죄 신

고를 접수 된다.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도로가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

다’, ‘주택가 집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주취자가 차 밑에 누워있어 차량이 출발을 못한

다’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취자 범죄행위 신고는 이를 접수받는 112신고 

지령센터 및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 

또한 주취자가 병원 응급실에서도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못하게 할 

정도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응급구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

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43) 하지만 경찰관은 이러한 주취

43) 2009년 전남에서 발생한 119대원 폭행사건의 사례로 7월 15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 가정집에

서 병원 이송거부 20대 주취자, 5월 10일 북구 두암동 모 병원 응급실 50대 만취자, 5월 6일 

남구 주월동 인도 쓰러져있던 50대 음주자, 4월 15일 남구 월산동 인도에 쓰러져 있던 30대 

만취자, 6월 9일 담양군 수복면 40대 음독자, 5월 24일 광양시 광영동 모 술집 주취자,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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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관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경찰관이 주취자를 처리 할 때 쉽게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가족

이나 친지에게 인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극소수에 해당

하며 대부분 주취자와의 실랑이로 인하여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경찰관 2

명이상이 1시간 이상이 소비되는 것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한

결같은 고충이다. 다시말해 일선 지구대에서 단순 주취자 1명을 훈방이

나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이

다. 보통 주취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취자 본인이 진술을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취자는 순순히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소지품으로도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지구대 업무 중 약 27% 정도가 주취자 관

련 업무라고 하니 주취문제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44) 

2008년도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18%가 주취상태

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폭력사범의 62.9%, 공무집행방해의 60.8%가 주

취자 소행이라고 한다. 또한 성인 인구 중 6.8%(약 221만명)가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합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연

구’에 의하면,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20조 99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와 같이 주취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고 경찰에게

20일 진도군 진도읍 모 주유소 앞 도로 쓰러져 있던 30대 주취자가 도움을 주던 119 구급대원

에게 각종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Newsis, 2009. 7. 27 일자.

44) 동국대학교 곽대경 교수에 의하면 경찰의 주취자 처리 비용이 연간 4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러나 순찰지구대에서 훈방조치 되는 것은 실제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점

을 감안하면 주취자 처리를 위한 연간 비용은 44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

년 주취자의 피습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 할 수 있다. 김성철, 앞의 논문,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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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은 경찰로

부터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음주로 인한 엄청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범시민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직면해 있다고 본다.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

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서 예방을 하는 것과 중독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내

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주취소란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

지도록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취자에 대한 보

호 및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취자 처리의 명확한 법

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주취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경찰의 주취자 처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취

자안정실운영규칙, 경범죄처벌법,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의 수단을 정하

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시강제의 근거법으로서 일반법인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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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외에 소방법 ․ 전염병예방법 ․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라는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동법은 경찰관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

반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5) 경찰상 즉시강제라 함은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찰기

관이 미리 경찰의무를 명함이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경찰작용을 말한다.4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

살을 기도하는 자,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

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①). 

동법 제4조 ②는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

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47) 또한 피구호자가 휴

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

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48)할 수 있다(동법 제4조 ③). 

45)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2, 416면.

46) 金鐵容, 行政法Ⅱ(제8판), 博英社, 2008, 287면.

47) 보건의료기본법(일부 개정 2010. 3. 17 법률 제10131호)에서 보건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

기관을 말한다.

48)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제7조(흉기 등의 임시영치) ① 근무자는 보호대상자를 주취자안정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임시영치할 수 있다. 1. 자해ㆍ

난동에 이용이 가능한 무기ㆍ흉기 2.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성냥ㆍ라이터 3. 기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등 ② 근무자는 보호대상자의 성별ㆍ연령ㆍ직업 및 주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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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

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

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

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

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

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49)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10조의2는 경찰장구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50)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

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1)

경우에는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9) 공공구호기관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구호기관을 말하며, 여기에

는 아동보호소 ․ 부녀보호소는 미아, 요구호 부녀자를 수용하고, 갱생원은 부랑인, 걸인 등을 

수용하며, 기타 양로원, 고아원, 국립 ․ 도립병원 등 일체의 사회보장 시설과 함께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19조의 기초생활보장기관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포함된다.

50)‘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51)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제11조(수갑 등의 사용) 근무자는 보호대상자의 난동ㆍ자살 또는 자해

의 방지 등 주취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 및 보고절차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

라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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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52)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은 보호조치의 대상자인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

해 경찰서에 주취자안정실을 설치하며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 제2조는 경찰서장은「경찰

관직무집행법」제4조제1항 제1호의 주취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취자안정

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안정실은 보호대상자의 난동ㆍ자해 등의 방지를 위해 적합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경보종, 폐쇄회로TV 

및 녹화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취자안정실의 관리책임자

는 일과중에는 생활안전과장, 일과 이후와 토ㆍ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

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경찰서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

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에서 ①교통

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 ②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③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자 ④기물을 손

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⑤기타 타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

해하는 자를 주취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

경찰서 관리책임자는 보호대상자를 주취자안정실에 입실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또한 수시로 주취자안정실에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계속 보

52) 경찰청 훈령 제551호, 2009. 7.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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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와 근무자는 보호대상자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

며 특히, 보호시간인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53) 제1조는 경범죄의 처벌과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데, 제25호에는 음주소란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

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

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정신보건법

 이 법54)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는 본 법에 의

하여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자의입원), 제24조(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시장 ․ 군서 ․ 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

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

53)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2007. 5.17).

54) 정신보건법 2010.1.18 법률 제9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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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

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해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

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국가경찰공무

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정신의료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

원을 의뢰할 경우 그 입원의뢰에 동의한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기본

법」제35조 제1항에 따른 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55)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6)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

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55)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 참조.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9932호, 2010. 1.18,개정되어 2010. 3.19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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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를 말하며,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

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여, 업무중에 응급의

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만약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은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57)

6.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58)에서 말하는 경찰장비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는데,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포승)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와 같은 경찰장구와 권총ㆍ소총 등과 같은 무기, 분사기, 최

루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

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

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1호 ․ 제55조 제1항 제1호 참조.

58)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21842호로 2009.11.23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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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절 헌법상 영장주의와 보호조치의 적법 여부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라 함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

면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법관의 공정

한 판단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권한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

민의 자유와 재산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59)

경찰에 의한 주취자를 보호실에 보호조치하는 것이 현행 헌법상 영장

주의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속영장을 교부받

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60)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

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

59) 李在祥, 新刑事訴訟法, 博英社, 2010, 218-219면. 

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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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

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

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

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

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

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로 (구) 윤락행위방지법의 '요보호여자'를 경찰서 보호실

에 강제로 유치하는 것이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사례인지에

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61) 및 같은법 시행령62) 등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

도 '요보호여자'에 대한 수용 보호처분은 오로지 보호지도소측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호지도소에서 '요보호여자'를 수용할 때까지 경

찰관서에서 '요보호여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할 수 있는 아

무런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

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서 보호실에의 유치는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

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

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63)

61) 1995. 1. 15. 법률 제4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2) 1995. 11. 30. 대통령령 제148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3) 대법원 1985. 7. 29. 결정, 85모16 [공보 85, 1224],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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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경찰관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

당하지 않는 여자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도소측에서 신병

을 인수해 갈 때까지 영장 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로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요보호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용보호를 의뢰한 데에도 과실

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64)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입각하여 인권단체들은 24시간 동안 주취자를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의 원칙을 정면

으로 위반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려는 논리적 비약일 뿐이라 하여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취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결과 2005년 5월 발의된 ‘주취자보호법’은 이와 

같은 논리로 불발이 되었다. 동 법안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이나 응급 

의료기관으로 넘겨 24시간 동안 강제보호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권단

체와 의료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는 주취자들을 관리하려면 야간에 근무할 직원과 주취자 안

정실 등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인력난과 예산문제 등을 들면 반대

를 하였다.65)

우에도 조사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

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64) 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28578.

65) 노컷뉴스, 2010. 5.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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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취자 보호에 관한 각국의 

제도적 장치

제1절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0년 4월 발표한 

‘헬스 데이터 2009'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 인구의 1인당 연간 평균 

음주량은 8ℓ, OECD 평균치인 9.5ℓ보다도 낮다. 13.4ℓ인 아이슬란드

를 비롯하여 조사 대상 16개국 가운데 한국은 11위에 불과한 '소음국'

(小飮國)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선진국들은 

심야시간의 취객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주취자가 일선 경찰서 및 파

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릴 틈조차 없다. 그 이유는  주취자 격리 보호

와 치료, 상담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66) 그래서 주취자로 인하

여 국가의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거의 없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블렌(Vebren, T.)은 유한계급의 과시욕의 

한 방편이 '술 마시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생산성과 소득이 

증가한 사회에서는 이제 술 마시는 일은 일반인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미국은 술 마시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정해진 곳

에서 마셔야 하고, 대부분 야외에서는 못 마신다. 야외에서 마시면 100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자신의 집에서 마시더라도 미성년자는 

경찰의 검문에 걸릴 경우 징벌의 대상이 된다.67)

66) 노컷뉴스, 2010. 5. 19 일자.

67) http://www.kcard.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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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류정책을 보면, 역사적으로 주류소비에 따른 알코올 남용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특징이다. 1880년에는 8개의 주가 금주법을 

통과시켰고, 전국적으로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주류에 대한 제조, 판

매, 수출․입, 유통을 불법화하였다. 비록 1933년 「국가 금주법(National 

Prohibition Act」이 폐지되었지만, 음주관련 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68)

현재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 음주소란자는 모두 현행범이며 경범죄

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보통 알콜중독자의 처리는 보건의료 차원에서 

접근하여 비범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州) 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류통제법규, 예를 들면 버지니아 주류관리법(Virgi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s), 캘리포니아 주류관리법(California 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s) 등이 있으며, 알코올중독자 관리와 관련한 법률

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 다수 있다.69)

만취된 주취자가 응급의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호기관에 보호조치

하고 범죄행위 구성시에는 강력하게 형사입건을 하며, 형사입건시 필요

한 경우에는 수갑, 족쇄 등으로 주취자를 강력하게 제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LA)시의 경우 의식이나 사물 

분별력이 있는 단순주취자는 시 보건당국이 운영하는‘주취해소센터

(Detoxification Center)'70)에 인계를 하며,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단

68) 박명호․문예영,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 행정에 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7, 

39면.

69) 예를 들면 워싱턴 주에는 「알코올, 주취자, 약물중독자 처리법(Treatment for Alcoholism, 

Intoxication, and Drug Addiction, Chaper 70.96A RCW」이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알코

올이나 주취자들에게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이 아닌, 이보다는 생산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기금(fund)내에서 알코올이나 약물 등의 중독치료를 제공하

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외에도 일리노이 주에서도 「알코올리즘과 다른 약물중독 및 의

존법(Alcoholism and Other Drug Abuse and Dependency Act, 20 ILCS 301)」등이 있다. 하혜

영․유규영, 앞의 논문, 22면 참조.

70) 일반 병원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예산을 받는 독립 의료기관이며, 알콜(마약) 중

독자 치료 센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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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주취자는 본인 주취자의 동의하에 집으로 일단 귀가시키고, 거부하면 

곧바로 체포하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로 후송한다. 만취자인 경우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

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한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CPEP(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71)로 후송을 한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만취자는 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시건(Michigan) 등 일부 주(州)에서는 피의자가 주취등으로 인해 

난동․자해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스트레이트 체어(Straint 

Chair)를 사용한다. 스트레이트 체어는 바닥에 고정된 의자에 수갑, 족

쇄기능의 결박장치가 설치된 의자를 말한다.72) 이외에도 또 다른 주

(州)에서는 가죽끈이나 수갑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주

류소지 및 음주행위, 혈중알콜농도 0.08% 또는 0.10%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는 자가 소란을 피우면 체포하여 통상 C급 경범으로 체포하여 

500~10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한 예로 2006년 3월 22일 텍사스주(州)주류(酒類)규제 위원회는 “댈

러스(Dallas) 교외의 술집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시작하였으며, 단속

반원들이 36개 술집에 들어가 30명을 공공만취죄(public intoxication)

로 체포하였다. 텍사스주의 공공만취죄 처벌법에 따르면 주(州)당국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음주한 사람을 체포

할 수 있으며, 텍사스주는 술집이라고 해서 만취죄 단속의 예외가 될 수

는 없다. 텍사스 주정부는 2005년 8월 텍사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미

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자, 공공만취죄에 대한 단속을 선언하

71) 워싱턴 D.C. 종합정신응급프로그램(CPEP; 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은 

하루 24시간 동안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응급정신과 서비스와 모바일 긴급위기 서비스, 장기

보호관찰소를 제공하고 있다.

72) 崔宰晩, 앞의 논문,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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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6개월간 단속에서 술집 고객뿐 아니라 술집 주인과 종업원 등 2,200

명을 체포했다. 보통 체포된 사람들은 일단 유치장에 6시간 이상 구금되

고 보석금을 내야 석방될 수 있다.73) 

대검찰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집

행방해 사건의 절반 이상이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체 

범죄 가운데 주취 범죄율이 16%인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53.1%, 방

화는 44.8%, 폭력은 36.3%, 살인 32.1%, 성폭력 30.2%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성폭력 범죄 및 폭력범죄 등

은 가해자가 주취상태와 관련되며, 수감자 및 가석방자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등 주취와 관련된 범죄발생이 많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및 주취상

태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알콜중독자 처리는 1960년대 이후 

보건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비범죄화를 추진하여 경찰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업무에 종사하도록 알콜중독재활법이 1968년에 입법

화하였다.

미국의 통합알코올 중독 및 주취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주취자의 보

호주체는 경찰관과 응급구조팀이며, 보호대상은 주취자를 비롯하여 주취

상태로 보이는 요부조자 및 명정자(酩酊者; 술에 만취한 사람)이다. 주

취자 또는 주취상태로 보이는 요부조자는 동의하에 경찰이나 응급구조팀

이 자택, 공공치료시설로 후송한다.74) 그리고 만취자의 경우는 경찰 등

에 의한 48시간 이내의 유치(신병확보) 및 응급치료를 위한 공공치료시

설로 후송 및 치료를 한다.75)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

73) 조선일보, 2006. 3. 24 일자 참조.

74) 워싱턴 D. C. 업무규정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주취자에 대한 시장의 협력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75) 주취자는 경찰서 유치장, 주취해소센터에서 최대 48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으며, 워싱턴 

D,C.의 경우 보호조건 해제 후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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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는 주취자 및 명정자는 응급치료를 위한 긴급감호를 하고 배우

자, 후견인, 친․인척, 인증의사, 병원장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위해 감호처분 또는 강제입원도 가능하다.76) 

보통 미국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대상과 처벌의 유형이 각 주(州)마다 

상이하나, 버지니아 등 형사처벌을 하는 주(州)는 경범죄로 처벌하고 기

타 주(州)는 주취상태 해소시까지 유치 후 훈방을 한다. 

시 단위의 사례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경찰업무 규정에 

의하면, 1차 적발시 주취해소 후 훈방, 2차, 3차 적발시 통고처분 및 주

취해소시 석방, 4차 적발시에는 즉결로 법정에 기소가 되며, 25-100달

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로스엔젤리스(Los Angeles)시 경찰국의 경우에는 주취자가 경찰에 대

항하여 경찰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여 

체포․구속처리를 원칙으로 한다.77)

제2절 영국

영미법계 국가는 대부분 주취행위 자체가 죄악시 되었으며, 17C 이후 

형법에 의해 주취자 및 주취소란자, 음주금지 장소에서의 음주자 등을 

처벌하여 왔다.78) 

영국은 역사적으로 주취행위에 대해서 규제정책을 펼쳐왔으며, 주류정

책적인 측면에서도 주류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정책을 폈다.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면허법 뿐만 아니라 주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률에 

76) 김성철, 앞의 논문, 40면 참조.

77) 김성철, 위의 논문, 41면 참조.

78) 2001년 형사사법 및 경찰법(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제1조는 40파운드의 통

고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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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79)

영국은 전체 폭력범죄의 40%가 주취상태의 가해자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런던에서 1년간 주취 관련 체포자가 전체의 31%에(주취소란과 

음주운전이 15%, 주취상태에서의 범법행위가 16%) 달하는 등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처리와 대응이 외근경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음주 금지장소에서의 경찰의 음주제지권한80) 및 압수권한도 부

여되어 있다. 심지어는 만취자에 대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술집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방임한 주류판매업자 처벌하고 있다. 이에 관해 사전허가제

법(Licensing Act 2003), 제140조와 제141조에서 1,000파운드 이하의 

약식기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81)

영국에서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으로는 만취상태로 의식이 약하거나 

무의식 상태인자나 범죄와 관련된 주취자이다. 무의식 등의 만취자는구

급차에 의해 의료기관에 후송을 하며, 즉시 후송하지 않으면 주취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후송한다. 범죄와 관련된 주취자는 죄

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경찰서에 구금하고 응급 후송된 경우에는 퇴원 

이후에도 계속 유치구금이 필요하면 경찰공의(FME; Forensic Medical 

Examiner)82)의 진단하에 구금 및 수사한다. 더불어 요보호자는 의료기

관 및 유치장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36시간 이내에 구금이 가능하

79) 박명호․문예영, 앞의 논문, 62면.

80) 사전허가제법 2003(Licensing Act 2003), 제141조­ 제143조 : 경찰관이나 주류 판매업자 등

의 영업장소 출입제한 명령에 위반한 만취자 또는 술취한 사람에 대한 술판매 제한과 주취소

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Licensing Act 2003(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http://www.opsi.gou.uk＞.

81) 김성철, 앞의 논문, 38면 참조.

82) 경찰공의(FME; Forensic Medical Examiner)는 73% 이상의 주취자에 대해 유치장 구금 담당관

이 경찰공의 방문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공의는 유치인의 건강상태, 자해가능성 등을 검사 

및 진단을 하고 부상 유치인의 직접치료 또는 병원호송 등을 조언하며 부상(주취자)유치인에 

대한 매 15분마다 구금 담당관에 의하여 점검 조언을 한다. 김성철, 앞의 논문, 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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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유치시설을 구비한 주취자 전용호송용 차량을 이용해 보호조

치를 할 수 있다.83)

2003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에 의하면, 법원

은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알코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법 S. 177(1)에 의하면 법원은 16세 이상의 피고인

에게 사회내 처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

에 정신건강치료명령, 약물재활명령, 알코올 치료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이 경우에는 본인인 주취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조치는 최소한 6

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84)   

제3절 일본

일본은 1961년 6월 1일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폐)을 주는 행

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酒に醉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の防止等に

關する法律)」을 주취자 관련 법률로서 제정하였다. 이를 명정자규제법

(酩酊者規制法)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주최소란의 형사처벌

과 명정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구호를 요하는 명정자에 대

한 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알코올 만성중독자의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과도한 음주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

는 해악을 방지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당시 일본사회는 주취자의 거칠고 난폭한 행위의 만연되

었으며, 술이 초래한 심각한 가정비극의 속출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행되는 범죄의 급증 등의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83) 한정갑,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질서개념 및 경찰관

련 법규의 검토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09-110면 참조; 하혜영․유규영, 

앞의 논문, 24면; 김성철, 위의 논문, 39면.

84) ＜http://www.opsi.gou.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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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85)는 주장이 사

회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여론도 그 필요성을 점차 인정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86)

위 법의 제1조에서 ‘술에 취한 자’라 함은 알코올의 영향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

는 보호주체를 경찰관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관은 술취한 자가 도로, 

공원, 역, 흥행장, 음식점 기타 공공의 장소 또는 기차, 전차, 승합자동

차, 선박, 항공기 기타 공공의 승용물(이하 “공공의  장소 또는 승용

물”이라 한다)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술

취한 자의 언동, 그 취한 정도 및 주취의 상황에 비추어 본인을 위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

선 구호시설, 경찰 기타 보호하는데 적당한 장소에 그를 보호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도 경찰관은 공

공장소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명정자나 만취로 인하여 위해의 우려 

및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위 법 즉, 명정자규제법 및 경찰관직무집행

법에서 규정한 경찰서, 병원, 정신병자수용시설, 구호시설 등에서 보호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유치장과 별도로 자해 

및 부상방지시설을 구비한 주취자보호실에 보호하거나 경시청의 주취자

보호센터에서 보호해야 하며, 2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87)

85) 小堀旭, 酒に醉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爲の防止等に關する法律の 槪要, 警察硏究, 第7, 

1961. 28면; 김성철, 앞의 논문, 44면 재인용.

86) 이러한 일본내 분위기 속에서 1958년 6월 15일 동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성 주취자인 아

버지에게 시달리던 16세와 13세 자매가 친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양원의 여성의

원들이 입법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어 입법화가 되었다. 명정자규제법이 제정된 후 1년 

평균 250명이 체포 및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이동희, 일본의 명정자규제법을 중심으로 한 주

취자 관련 비교법 연구, 수사연구 7월호, 수사연구사, 2004, 24면.

87) 박명호․문예영, 앞의 논문, 62면 참조; 김성철,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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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 중 「명정자규제법」에 4조에 

의하며 처벌되는 행위가 있다. 즉 명정자가 공공의 장소 또는 승용물에 

있어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현저하게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한 때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언동에 대한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이 공중에게 현저한 폐를 끼친 명정자에 대

하여는 벌금형으로 처할 수 있다고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취

소란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면, 일반 형사범에 대한 사법적 처리절차와 

즉시강제 등의 행정경찰상의 절차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사법적 처리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며, 행정경찰상의 절차는 경찰관직무집

행법에 따라 처리된다.

경찰 장구사용에 있어서도 경찰관은 난폭, 자해행위 등 자기 또는 타

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시 이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도주, 자기(타인)에게 위해 및 유치시설 파괴 등의 우려가 있을 경

우, 유치 담당자의 제지에 역행하고 큰소리를 지르거나 계속 유치장 내

의 평온한 공동생활을 해치는 경우, 유치장 내에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수갑, 

포승, 진정의(鎭靜依), 방성구(防聲具, 마스크) 등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구사용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요건이 소멸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구사용은 그 요건을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내부지침에 규

정하고 있으며, 시즈오카현(Shizuoka, 靜岡縣)의 「경찰 유치관리에 관

한 훈령」 제45조는 경우 ‘도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 유치시설 

파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유치 담당자의 제지에 역행하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계속 유치장 내의 평온한 공동생활을 해치는 경우, 유치장 내

에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제지할 다른 방

법이 없는 때’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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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자규제법 제4조는 공공장소에서 공중에 폐를 끼치는 것과 같은 현

저히 걸치거나 난폭한 언동을 한 명정자는 구류 1-30일 또는 1,000 - 

10,000엔의 과료를 부과한다. 또한 동법 제5조는 명정자 중 경찰관의 제

지에 따르지 않고 공중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자는 10,000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에 관한 보호시설은 유치장과 별도로 자해 및 부상방지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제4절 프랑스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함과 동시에 공

공장소에서 주취자를 발견시 유치장 형식의 주취자 보호실에 강제보호조

치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점 및 알코올중독규제법(Code des débits 

de boissons et des mesures contre l'alcoolisme)」제76조에 의하면 

이러한 자에 대한 보호는 이성을 찾을 때까지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2003년 5월 27일자로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법」에  통합되어, 현재 

주취자 처리와 관련된 법률은 공중위생법으로 규율하고 있다.88) 또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주취자가 저항시 물리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나아

가 이러한 주취자에 대한 처리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

다.89)  

위「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주취자의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경찰관

은 공공장소에서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또는 유치장 형식

의 주취자보호실에 구인하여 유치할 수 있다.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

에 의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주취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나 물

88) 이호용,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56면 참조.

89) http://droit.org/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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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외부의 위해로부터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주취자가 주요 보호대상이 되며,90) 주취자의 보호는 주취자가 

이성을 찾을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취자 안정실에서 보호시에

는 반드시 의사의 검진을 거쳐 병원입원이 필요치 않고 경찰서 보호조치

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서 보호조치를 한다.

주취자에 관한 장구사용에 있어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경찰관이 현행

범으로 체포되어 타인․자기에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수갑이나 족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누구든지 거리, 철로, 카페, 카바레 또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만취상

태로 발견된 자는 150유로 이하의 벌금의 2급 위경죄에 처해진다. 기타 

만취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술을 깬 시점부터 경찰의 체포가 시

작되어 주취자 조사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정

도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킨다.91)

제5절 독일

독일은 주취자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없고, 경찰법의 일반조항에 의해 

주취자를 처리하고 있다. 

응급의 구호가 필요한 알코올중독자, 만취자는 치료시설 또는 구호기

관에 보호조치를 하며, 주취로 인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끼치

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형사입건을 하고 단순 주

취자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보호시설 구금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

다.92)

90) Part 2. Intoxicated people -4 Deterntion of Intoxicated People.

91) 하혜영․유규영, 앞의 논문, 25-26면; 이호용, 앞의 논문, 56-57면 참조.

92) 김성철, 앞의 논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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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MEPolG) 제13조(보호조치)에 의하면, 자유

로운 의사결정의 배제 혹은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 만취자로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동법 제16조 제2호에 의

하면, 경찰관은 요보호자를 치료시설 및 구호시설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에 구금할 수 있다. 난동 피의자를 제지할 수 있는 족쇄가 갖추어진 침

대가 구비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는 

보호조치의 근거가 소멸된 경우 또는 최대 48시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로 다른 법령에 의해 요건이 충족된 경

우에 기간 연장을 통하여 가능하며, 48시간을 넘는 보호조치는 특별법령

에 의해 특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93) 작센, 바이에른, 바뎀 뷔르템베르크, 작센, 함부르크 등에서는 

최장기간을 14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경찰의 보호조치가 단기간의 필요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시적 성격임을 고려할 때 48시간을 초과하는 보

호조치는 일반경찰작용법이 아닌 특별법령에서 특정한 요건하에만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94) 

 자유박탈의 허용성과 계속성에 대해 법관의 결정을 얻어야 하나, 법

관의 결정이 경찰조치의 보호조치 사유가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

다.95) 

93) Rachor, Polizeihandlen, in Lisken/Denninger, Handbuch des Polizeirechts, 2007, S. 607.
94) 이성용,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경찰법학회 32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9, 91면; 이호용, 앞의 논문, 58면.

95)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MEPolG) 제13조(보호조치) 제1항 제2호에서 ‘범죄행위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질서위반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거나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보호조치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금된 경우에는 제14조(법관의 결

정) 제1항에서 ‘경찰은 지체없이 자유박탈의 허용성과 계속성에 대한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관의 결정이 경찰조치의 근거가 소멸된 후에야 비로서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서정범, 독일경찰법론, 세

창출반사, 2001, 324-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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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의 체포나 구속 등 자유를 박탈하는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법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취자의 경우 보통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

해 있는 경우이므로 사후적인 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법관의 

결정이 경찰조치의 보호조치의 근거가 소멸된 후에야 비로소 행해질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통일경찰법모범

초안｣ 제13조(보호조치) 제1항 제2호). 보호조치의 사유가 소멸되면 바

로 석방될 수 있으며(｢통일경찰법모범초안｣ 제16조 제1호), 이미 상황

이 종료되었음에도 법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법관의 결정으로 인

해 보호조치의 해제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96)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MEPolG) 제40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장구사

용에 있어서 구금된 자가 자살 또는 자해를 하려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나 제3자를 공격하거나 그에 저항하거나 혹은 물건을 손상시킬 때 수갑

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절 중국 및 홍콩

중국은 치안관련처벌조례에 주취 소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

며, 주취소란자 보호에 대하여 공안기관 행정처리절차에 관한 규정과 치

안관련처벌조례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선의의 

주취자처리 업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주취소란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공안기관이며, 보호대상은 주취상태에

서 본인에게 위험이 있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의 

주취자로 술이 깰 때까지 공안기관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일단 주

취자가 깨어나면 즉시 보호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단순주취자는 치안

96)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Heidelberg, 2002, Rn 144; 이호용, 앞의 논문,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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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벌법 제15조에서, 위법혐의자는 공안기관행정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공안기관은 주취자에 관하여 장구사용에 있어 치안관리처벌법 

제15조와 공안기관 행정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

는데, 행위를 자제할 수 없는 주취자에 대하여는 밴드 또는 포승줄의 사

용은 가능하나, 수갑․족쇄 등 경찰도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더불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 제12조에 

의거 경고, 1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 1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7)

홍콩은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및 주취소란자를 「경범조례」에 따라 처

벌은 하고 있으나,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 시민들이 과음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주취자나 알콜중독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없으며 일부 민

간단체에서 소규모 보호시설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범조례」제28조

에 의하면 공공장소나 주류취급 인가업소에서 주취상태로 발견된 주취자

는 5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공공장소에서 주취소란자는 250달러 

또는 2개월이내의 구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7) 김성철, 앞의 논문, 49-50면; 이호용, 앞의 논문, 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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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의 주취자 보호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제1절 주취자 보호에 따른 현행 문제점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처리하는 다양한 업무의 가장 주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사리 분별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주취자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강

력하게 항거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취에 의한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지구대나 치안센터에서 욕설 ․ 
소란 ․ 집기파손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주취자들의 주된 행동이

다. 이러한 주취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업무는 뒤로 밀리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주취상태에서 범죄행

위가 3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범죄는 1% 이상 감소하는 추세인 반

면에 주취상태 범죄는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 폭력사범의 

40% 이상, 공무방해사범의 45% 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범죄가 실행되고 있

다. 그 밖에도 경찰관은 가정· 노상 등에서 주취자 행패에 대항하여 발

생하는 사건98)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

고자 한다. 

98) 1996년 주취난동자를 경찰차로 연행하던 경찰을 주취자가 뒷좌석에서 잡아당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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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문제점

현재 주취자 보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한 보호조치 조항으

로 규율하거나 이 조항으로 규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범위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주취자에 대한 규정은 주취자 처리의 특

성상 경찰, 행정기관, 구급기관, 의료기관 등 여러기관을 걸쳐 규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으로 인해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현재의 실태

이다. 그렇게 때문에 주취자 처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

히 주취자 처리에 관한 특별법은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를 줄

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일반 성인에 의한 주취자들 뿐만 아니라 청소

년들의 주취문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5년도에 서재관 의원의 대표로 입법발의 된 「주

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주취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자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국회 회기의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

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법적인 개선방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경찰관에 의한 보호조치의 대상자는 보통 일반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인지가 된다. 술에 취한 주취상태에서 노숙을 하는 자, 행려병자로서 길

에 쓰러진 자, 정신병자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 대상자가 경찰의 

112로 신고가 되어 해당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가족 또는 공공

구호기관에 인계된 후 종료되기 때문에 경찰서 이상 상급 부서의 지도와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99)

99) 문수원, 즉결심판절차상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대학교, 「제1기 경찰고위정책

과정논문집」, 2000. 6, 931-9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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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즉결심판 대상자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호실에 대기시키는 것이 업무의 관행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100) 현재는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취자안정실’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경찰실무상 주취상태에서 난

동 ․ 폭언을 하는 즉결심판 피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 또는 신병을 인계하였음에도 즉시 석

방되는데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또한 즉결심판 피의자의 신병

확보는 물론 선고된 형의 집행을 경찰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

다.101)

일선 경찰서에서의 ‘응급의 구호를 요하지 않는’ 주취소란자의 처리 

문제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권이 발동되려면 대상자가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의 위해를 미칠 우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

니고 본인 스스로에게 응급의 구호를 요할 것을 동조 제1항 본문에서 요

구하고 있다.102)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이러한 주취 소란자를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된

다.103)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의 보호대상자 요건에는 ‘응급의 보

호’요건이 누락되어 있는데,104)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를 위배하

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105)

10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101) 崔宰晩, 앞의 논문, 79면.

102) 이러한 입법적인 태도는 일본의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등에 관한 법

률」제3조 제1항과 동일하다.

103) 김형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향, 경찰대학교, 경찰학 연구(창간호), 2001, 83-84면.

104) 제5조(보호대상) 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또

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보호대상

자”라 한다)를 주취자안정실에 보호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

출된 자 2.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

는 자 4. 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자 5. 기타 타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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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의 방지권106)이나 

제6조의 범죄의 제지권107)을 행사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권한 발동의 

요건은 제4조의 보호조치의 요건과 다르고, 또한 제5조와 제6조의 권한

발동에 따른 후속 억류장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108) 그리고 ‘주취자

안정실 운영규칙’역시 주취자안정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해당

되는 자만의 보호를 위한 시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109)

 

2.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한 문제점

경찰관이 주취소란자 또는 만취자 등에 대하여 경범죄 위반 등을 이유

로 범칙금 스티커 발부시 주취자에 대한 인적사항의 확인이 쉽지가 않

다. 그리고 범칙금 스티커 발부로 인하여 주취자와 더 심한 시비가 일어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스티커 발부보다는 훈방조치를 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다. 

105) 조 국, 앞의 논문, 16-17면 참조.

10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

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

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

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

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07)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108) 김형훈, 앞의 논문, 85면; 조 국, 앞의 논문, 17면.

109) 조 국,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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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취자가 지속적이며 상습적으로 주취 소란행위를 하거나 예를 

들면, 택시비 시비, 노상난동행위, 주민신고, 범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

의 소동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경찰 공권력의 무력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장시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모욕죄’, 과도한 

물리적 폭력이나 폭행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검

토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률을 적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점이 있

다. 

이에 대한 최근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A씨는 2009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근처에 있는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유없이 

경찰 지구대안에서 대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사건으로 경찰관의 업무

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물론 제1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

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

였다. 또한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외에도 직무강요죄, 공용물 파

괴죄 등 여러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 구체

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이런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

에 의해 보호 받도록 할 현실적 필요가 적은 것을 볼 때 제1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

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취자는 수갑 ․ 포승 등 경찰장구의 사용이 곤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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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찰장구를 사용하더라도 주취자 인권침해 문제 및 폭행의 

시비 논란 등에 따른 경찰관의 심적 부담으로 인하여 경찰장구의 사용을 

꺼릴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행 경찰장구보다 인권친화적이며 제압에 효과적인 장구사용에 대

한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찰기관에서의 보호조치상 문제점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응급구호를 요하는 경우 이들이 단순주취자인

지 아니면 응급환자인지의 구별 문제 또는 긴급구호기관의 보호조치 거

부시에 이러한 주취자들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의 응

급상황 및 대응 곤란으로 인하여 주취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

고 있다. 

특히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는 다양한 의학적 질환을 겪고 있고 가벼운 

자극에도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의료인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경찰관은 주취자를 지구대의 소파 등

에 임시 대시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주취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취자 인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할 수 밖에 없으나 주취자를 위한 적당한 보호시설

이 없어 지구대나 파출소의 의자나 쇼파 등에 보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취자 보호관리 시설로서 경찰의 주취자안정실이 2000년 10월에는 154

개가 전국 경찰서에 설치되었으나, 2010년 6월 현재에는 23개소만 남아

있고, 운영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아 있는 주취자안정

실 또한 시설규모나 관리측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보호시설로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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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의료시설이 필요하지만, 일부 자해방지장치인 충격완화용 스펀지 

및 매트를 제외하고는 기능면이나 외관상으로 유치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보호시설이라고 하기엔 많이 미흡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주취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나 아니면 주취자 본인이 시간이 경과하여 주

취해소시까지 주취자를 보호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밖에 없어 

경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지구대의 의자나 쇼파에서 주취자가 낙상을 하여 다치거나, 소란

행위의 제지과정에서 상처가 생긴다면, 대부분은 경찰관이 폭행을 하였

다고 사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상담이나 진정 그리고 소송

을 제기하기도 한다. 결국 경찰관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주취자 보

호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주취자는 이성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구대내에서 내부 기물의 

손괴행위, 여성 주취자의 경우 성추행 시비 및 다른 민원인과의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4. 의료기관의 긴급구호 거부

현행 경찰직무집행법은 보호조치의 주체를 경찰관으로 한정하면서 응

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구

호 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계 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보호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는 일반 행정기관에 직접 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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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현

행법은 경찰이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후 감독행

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의 사정

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관내에 적당한 구호기관이 없는 경우에

는 조치가 곤란하다. 또 경찰은 의료전문기관이 아니어서 보호중인 주취

자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앞에서도 설명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전

적으로 보호기관이 되는 것도 적당하지 아니하다.110) 

경찰관이 주취자 신고를 받아 현장에 갔지만, 외상이 없는 단순 주취

자나 만취자의 경우에는 119 소방 구급대에서 출동을 거부하거나 출동을 

하더라도 의료기관 호송시에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의

료기관은 차후 주취자에 대하여 진료비 청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주취

자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주취자에 의해 병원 응급실의 안전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병원 응급실은 생사가 위중한 환자들이 생명을 촌각으로 다

투며 치료받는 장소인데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도 감당하지 못

한 주취자들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다면, 응급실에 있는 위중한 환자들

에 대한 응급진료 차질은 물론 주취자에 의한 난동이 벌어진다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의사나 심지어 여성이 대부분인 간호사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것도 문제이다.

또한 주취자 중 신체적 이상이 발생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응급진료가 가능한 

만큼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주취자까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경찰업

무의 일방적인 전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10) 이호용, 앞의 논문,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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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취자 판단의 모호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의하면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라

고 하여 주취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통 일반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 

술에 취했다고 경찰관이 판단하면 24시간동안 주취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 또는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의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2005년도 입법안에서도 주취자 판단의 모호성이 문제가 되었다. 

본문 조항 중‘주취자가 도로 ․ 공원 ․ 역 ․ 극장 ․ 음식점 등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기차 ․ 자동차 ․ 배 그 밖에 공공의 교통수단 

안에서 주저앉아있거나 또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비틀거리며 보

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취자의 언동 ․ 술에 취한 정도 및 주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가 아주 애

매모호한 내용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주취자를 판단하고

자 하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며, 새로운 개별적인 특별법의 제정시

에는 주취자 판단에 관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보다는 명확하고 정확

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심사숙고 해야할 것이다.

6. 주취자 보호장구의 미비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는 “자살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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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수갑 등의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찰관은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장구만으로는 피보호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또한 경찰관이 주취소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골절상, 타박

상 등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111)

이렇게 주취자를 보호하거나 불법,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행

사하는 직접 강제력에 대하여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란행위 제압 및 보호조치 도중에 

경찰의 적법한 물리력 행사로 빚어지는 불상사로 인하여 일선 경찰관이 

오히려 폭행 등의 혐의로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어 경찰관은 적시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행사하게 됨으로써 주취자 관리가 

어렵고 주취자 역시 교통사고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되는 등 안전

에 위협을 받고 있다.112) 

7. 주취자 강제처분의 한계

주취자가 통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입건 되는 경우는 상당한 

난동이 있더라도 현행범 체포 및 유치장 입감 절차를 이행하면서 일정기

간 후에는 소란행위 등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란행위 등이 

타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으로는 경미한 위반행위

에 그치는 경우 형사상 강제처분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111) 신의기, 주취소란자 관련 법률 분석, 수사연구, 2007. 7월호, 18면.

112) 임준태, 주취자보호조치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사연구, 2004. 7월호, 31면; 김성

철, 앞의 논문,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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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거가 확실한 주취자가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거하여 현행범 체포가 제한되므로 일단 통고처분이나 즉결

심판절차를 거치게 되나 이러한 처분만으로는 상습주취소란자를 제지하

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주거가 불분명한 주취자가 경미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취자는 

소지품이나 주변 동료 기타 주취자의 언행에 의해 주거를 확인하여야 하

나 주취소란자 등은 이러한 확인이 어려워 거의 대부분 주거가 불분명한 

경미범일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 경우에 일단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은 

하겠지만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주

취자들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

다.113) 

제2절 경찰의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
도적 개선방안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개정안

주취소란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형법 제136조 이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114)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

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보호법익을 국가의 일반권력 기

능, 구체적으로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고 법익에 대한 보호정도는 추

상적 위험범이다.115)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취소란자의 공무집행방

113) 김형훈, 앞의 논문, 13-17면; 김성철, 앞의 논문 93면.

114)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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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 주취소란자의 처리를 형사절차로 행하

려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현행범인의 체포, 동법 제200조의 3인 

긴급체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요건에 ‘응

급구호의 요건’을 주취 소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법조항을 개정하

거나 동법의 제5조와 제6조의 경찰권 발동시 신병을 억류하는 보호조치

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11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관이 피구호자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공립병원, 시 ․ 군보건소, 사설의료기관 등의 보

건의료기관과 아동 및 부녀보호소,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등의 공공구

호기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구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피구호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없

다. 따라서 긴급구호 요청기관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보장기관을 추

가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않는 곳에서는 의료급

여법상 의료급여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구호자를 인계 받아

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1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은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한 보건의료기

관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특히 사설의료기관에 의한 긴급구호거절이 빈발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치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극빈자 등의 경우 치료비 징수가 용이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부담할 책임 또한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15)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1998, 679면.

116) 조  국, 앞의 논문, 26면; 崔宰晩, 앞의 논문, 80면.

117) 서정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3,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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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긴급구

호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행위 위탁과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

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는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

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118)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긴급구호요청거절에 대하여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119) 의료법 제89조120)에 

근거하여 제재가 가능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긴급구호 요청거절기관

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그리 많치 않다. 그러나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의 규정은 위험발생방지를 위한 조치의 효율적 

수행이란 점에 착안한 것이라는 면에서 양자의 규정 목적에 상이성이 있

다는 점,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구호기관이 긴급구호요청을 거절한 경우

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이 직접 적용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

다.12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구호자에 대해 보건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것 외에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바, 경찰관서내의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

11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72 참조.

119) 동법 제6조는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을 규정하였는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

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동법 제60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20) 의료법[일부개정 2010.05.27 법률 제10325호 시행일 2010.11.28]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

다. 또한 동법 제89조는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1) 서정범, 앞의 논문,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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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피구호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1항 자체를 경찰관서내의 보호시설의 설

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보호시설에의 보호조치가 인

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

호시설설치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 등에서 그 

의 운용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22)

2. 경범죄처벌법의 개선 방안

우리의 경찰청이 소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일 것이다. 앞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는데, 경범죄처벌법 또한 부분 개정을 통하여 주취자에 대

한 효율적 보호와 규제 및 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25호의 조항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

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음주소란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범죄처벌법은 주취소란자에 대하여 아주 약한 벌금을 부과하

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서의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인기 의원이 제시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살펴보

면, 공공기관의 주취소란자에 대하여 기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60만 

원으로 상향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주취자 소란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22) 崔宰晩, 앞의 논문, 81면; 서정범, 앞의 논문,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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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관련 법률의 개정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3장에서 선진국의 주취자 보호 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워싱턴 D.C나 LA 등을 비롯하여 선진외국은 주취자 문제를 경찰의 문제

가 아닌 복지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부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산하에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를 설치 ․ 운영하고 있

다. 한 예로 미국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는 보건부 산하에 설치되어 

각종 약물 ․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중독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한 시설로 

수용 인원은 약 80명에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취해소센터 운영과 유사하게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응급 의료병원 등에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를 설립 할 

경우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비는 응급의료 기금 또는 국가보조금 등에

서 지원하고, 주취자가 소란행위를 피울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관을 파견

하거나 또는 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용 부분에 있어 캐나다

에서는 주취해소센터에 보호조치된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

한 주취상태의 초래에 대한 심리적인 억제를 주고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의료기관 내부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

거를 입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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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취자 치료․보호의 확대

일반적으로 주취자가 소란을 피워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오는 

경우 주취자 안정실에 보호하게 되는데 이들은 술이 깨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어 매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10건 중 4건이 상습

주취자의 소행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상습적인 주

취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국내의 상습 주취소란자를 치료 및 보호 

하고자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시의사회, 부산시,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

력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습 주취소란자 치료 ․ 보호 프로그램을 

2009년 7월부터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상습적인 주취소란자중에서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응급치

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부산의료원 응

급실로 이송하여 치료 및 보호를 하고 주취 해소 후에는 귀가 또는 해당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창기 일부 지구대에서 시범 운영하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 보호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부산 전 지구대와 파출소로 확대하

였다.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 보호 프로그램'은 우선 상습주취 소란자

를 발견하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실시하

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등 알코올 중독 치

료 및 재활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다.123) 본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123) 부산지방경찰청이 2009년 7월 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습 주취소란자 치료 ․ 보호 프로그

램의 3개월간 운영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청 자료에 의하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상습 

주취소란자의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상습 주취소란자의 발생 건수를 보면, 2009

년 7월 92명, 8월 82명, 9월 50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월 평균 75

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범실시 이전인 2009년 1월-6월까지 상습 주취소란자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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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첫째, 주취자 중에서 치료, 보호대상자를 선별하여 치료를 제

공한 점이다. 둘째는 상습 주취소란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셋째는 알코

올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였다. 넷째는 중범죄로의 이행을 차단하

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도 감

소하였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는데, 먼저 상습 주취소란자

중에서 치료보호 대상자 선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는 주취 소란자의 소란행위시 이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장구가 마련되지 않아서 난동제압 및 대상자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

는 점이다. 셋째, 경찰력의 인력 부족이다. 이는 경찰이 주취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시에는 평균 6시간이 소요되고, 최장 22시간 응급실에 대

기하면서 합동 보호하게 되어 그 결과 경찰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병원 입장에서는 주취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응급실의 업무부담이 증가

하였고, 응급실내에 주취자만의 보호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응급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응급치료 후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하여 결국 병원이 손실이 발생하였다.124)

아무튼 이러한 한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조속히 정착되고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

대가 되어 상습 주취소란자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주취

평균 발생은 92명으로서, 시범실시 이후 월 평균 17명이 줄어들었다. 한편, 2009년 7월 부터 

9월까지 발생된 상습 주취소란자는 총 224명이며, 이중에서 20명은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에서 알코올의존성 정신질환을 겪는 10여명은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알코

올 중독을 치료하였다. 치료를 받은 20명은 모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치료 동의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3명은 이송 당시 의식이 희박한 응급환자로서 응급치료 후에 사후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입원)는 대부분 본인의 동의(7명, 70%)로 이루어졌으며,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3명, 30%)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큰 경우로 제한하는 등 인권침

해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 ․ 보호 프로그램 

시범실시 운영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 계획, 2009.

124) 부산지방경찰청,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 ․ 보호 프로그램 시범실시 운영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 계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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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사자는 당연히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되고, 주취자 가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취상태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까지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5. 주취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의 사회안전망 구축 

주취자 중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주취소란에 대한 규제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함

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취자 보호조치 문제는 치안유지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 서비스’차원도 같이 접근하여 의료기관 ․ 소방기관 ․ 경찰기관 

등 여러기관이 협력 체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거버너스

의 철학에 부합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 및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를 확대하여 경찰 외에 "소방공무원 기타 구급업무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호 및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인권을 보호받고 경찰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2005년도에 제안된 ‘주취자 보호법’을 참고하면, 단순 주취자는 지

방자치단체 등의 주취자 보호시설로 인계를 하고, 주취소란자는 경찰기

관의 주취자 보호실로 인계하여 보호조치를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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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선진국의 주취자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25)

국가별 관련법률 보호대상 보호장소

일 본

술에취해공중에게

폐를끼치는행위의 

방지등에관한 법률

공공장소에서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경우, 응급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명정자, 

만취로 인해 위해 우려 및 응

급구호의 필요가 있는 자

병원, 정신병원수용

시설, 구호시설,

주취자보호실

미 국
통 합 알 코 올 중 독 및

주취치료법

주취자․주취상태로 보이는 요부

조자, 명정자

주 취 주 취 해 소 센

터 ( D e t o x i f i c a t i o n 

Center): LA시, 워

싱턴 D.C

영 국
인권법

경찰및형사증거법

명정상태로 의식이 약하거나 무의식 

상태인 자, 범죄 관련 주취자
의료기관 및 경찰서

프랑스
주 점 및 알 코 올 중 독

규제법

공공장소에서 명정상태로 발견

된 자

유치장 형식의 주

취자 보호실

캐나다 주취자유치법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주취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나 물

질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 외부의위해로부터 자

기방어가 불가능한 주취자

공공치료시설, 주

취해소센터

125) 주취자 관련 선진국의 입법례, 경찰청 내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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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취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방향

1. 입법 현황

2000년대 이후 주취 소란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자, 2005년

도부터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인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부

처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

행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

대된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타인의 피해를 주는 주취자 

문제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취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까지 주취자 관련 제 ․ 개정 법률안은 3개가 국회에 발의되었다. 

17대 국회에서 서재관 의원 대표발의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2005년 9월 7일자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 들어와 2008년 8월 26일 권경석 의원의 대표발의

로 제출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개정안과 2009년 10월 9일 발의된 

안경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2. 각 법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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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먼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법은 음주로 인해 구호를 요하는 주취자의 인권 및 안전을 도모하고 사

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취자 보호주체의 확대이다. 실제 주취자를 보

호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보호를 요하는 주취자에 대한 초동조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더라도 후속조치는 시장 ․ 군수 ․ 구청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조력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취자에 대한 구호요청 또는 인계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주취자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지장자치단체가 소극적이고 방관적

인 태도로 임하던 관행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하고자 하였

다.

둘째,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의 강화이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의 소란행위가 계속되어 그 위험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주취자를 경찰관서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법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경

찰서장에 대하여 주취자 구호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

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취자 보호는 주취상태가 해소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하

되 최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관 등이 주취자의 소란행

위 등을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장구 사용을 중단하

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관 등은 구호 또는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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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임시 영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18대 국회에서 권경석 의원과 안경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

집행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경석 의원안의 주요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주취자의 보호조

치 강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경우와 더불어 위

해를 발생시키는 주취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공공장소 등에서의 주취자의 규제이다. 공공장소, 공공건

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 경고→ 제지→ 격리의 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현행 제6조 ‘.범죄의 제지권’.에서 범죄가 “,목전에”행해지

려고 할 때 제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목전에”를 삭제하고 범죄의 예방과 제지 권한을 확대하였다.126)

126)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일부). 

가. 경찰관은 정신착란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자 또는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 구호를 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

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4조 제1항 제1호). 나. 술에 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찰관이 경고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 구호를 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

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4조 제1항 제2호 신설). - 중

략 - 사. 생명과 신체 등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예방과 제지가 중요하기에 범죄의 예방과 제지요건 중 “목전에”를 삭제하였음(안 제6조제1항). 

아. 공공장소공공건물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 제지, 격리의 순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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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경률 의원안은 경미한 범죄라도 범죄행위가 지속되어 뚜렷이 

일반인의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하거

나, 범인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7)

앞에서 살펴본 주취자 관련 제 ․｠개정 법률안의 주요 쟁점으로는 주취

자 보호주체 확대 여부와 경찰의 보호조치 강화 대 인권침해 관련 사항

이 있다.

첫째, 주취자 보호주체 확대와 관련된 쟁점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

된「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단순주취자의 보호주체를 경찰

관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동 제정안에서는 주취

자에 대한 후속 조치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취

자의 보호주체에서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는 방안은 지나치게 보호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이견이 있다.128)

그리고 주취자 보호조치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

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호시설 및 인력보강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총 393개소의 주취자안정

실을 신설 혹은 개선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2006년에 12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129)

둘째,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 대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다. ｢
127)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지속되어 뚜렷이 일반인의 생활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범인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128) 하혜영․유규영, 앞의 논문, 32-33면 참조.

12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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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안, 그리고 안

경률 의원 대표 발의안에서는 주취자와 관련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130)

그리고 단순주취소란과 같은 경미한 범죄라도 그 행위가 지속되어 공

공질서 유지를 침해할 때에는 제지하고 일시 격리시키는 방안이 제기되

고 있다. 반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들의 신체 억제를 수반하

며, 요구호 주취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외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견도 있다.131)

3. 입법적 개선안에 따른 효과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효과는 

첫째, 주취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지나

친 음주는 개인에게 신체적 ․ 정신적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생산력의 저하와 폭력범죄의 발생 그리고 인간관계의 악화 등 여러 문제

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주취자 보호법이 제정 되면 보건의

료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둘째, 동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음주로 인해 의료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주취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시설에 보호하고 경찰은 주취

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행위를 막는데 

주력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어 결국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

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130)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131) 하혜영․유규영, 앞의 논문,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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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질 수 있게 된다.

셋째, 동법에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그 동안 관행적으로 과음과 폭음

이 용인되고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음주문화가 단시간에 이루

어지지는 않지만,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그 효과는 나타날 것이

다.132)

132) 행정자체위원회,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 9, 18-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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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에

서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취 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낭

비는 국민을 향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개인적 ․ 사회적 폐해

와 함께 국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주취자 

실태에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취자 보호업무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구호나 보호를 

요하는 주취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반면에 주취 소란자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제지를 통해 주취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

히, 이제 우리 사회는 주취자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최근의 다양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공공질서의 유

지를 위해 주취자 관련 법률 제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다.

이제 주취자에 관한 문제는 경찰기관 혼자만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소방, 시민단체, 가정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무릎쓰고 주취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초동조치는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하고, 그 후속적인 조치는 의료기관, 행정 및 공공구호기

관이 분담하는 유기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취해

소센터’설립에도 정부와 의료기관은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

에 대한 예산책정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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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 구축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면 입법자는 적극적

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협력구축 체계가 완성된다면 경

찰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사회 안전망의 확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경찰에게만 부담시키

는 것은 정말이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의 충족을 위

한 노력은 경찰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정책적 시야에서 사회안전망의 

구조를 조종, 확대하는 시도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취자자도 국가와 경찰이 보호해야 할 시민이고 국민이

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주취자 보호를 위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강조하

는 인권 관련 단체들은 주취자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왜 필요

한지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해답

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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